
시설공사 설계(내역)오류 최소화 교육 및 토의

’19. 3. 14 ~ 19

국군재정관리단

(공사원가관리과)

진   행   순   서

   

1. 반부패 청렴교육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10)

2. ’18년 시설공사 설계(내역) 오류 발생현황 분석 (‵10)

3. 시설공사 설계(내역) 오류 유형별 사례

   ① 신규공사(시설ᆞ전문공사) 주요 오류사항 분석

   ② 신규공사(기타공사) 주요 오류사항 분석

(‵30)

   ★ 휴 식 (‵10)

   ③ 설계변경 주요 오류사항 분석

   ④ 설계(기타)용역 주요 오류사항 분석

   ⑤ 물가변동 주요 오류사항 분석

(‵30)

4. 토의 및 질의응답 (‵20)



’18년 설계오류 현황 분석 및 강조사항

□ 설계(내역)오류 발생현황

○ 오류현황 : 의뢰 2,456건, 발생오류 569건(23%)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원가의뢰 358 건 656 건 381 건 1,061 건 2,456 건

발생오류(%) 241 건(66%) 105 건(16%) 56 건(15%) 167 건(16%) 569 건(23%)

신규공사 60 건(25%) 60 건(57%) 22 건(40%) 106 건(63%) 248 건(44%)

용역 103 건(43%) 10 건(9%) 9 건(16%) 2 건(1%) 124 건(22%)

설계변경 55 건(23%) 27 건(26%) 25 건(44%) 58 건(35%) 165 건(29%)

물가변동 23 건(9%) 8 건(8%) 0 건(-) 1 건(0.6%) 32 건(5%)

∙ ’18년도 오류율은 23%로 ’17년도 78% 대비 55% 감소
* 시설본부(시설단) 협업 및 단순오류에 자체수정을 통한 오류율 대폭 감소

○ 유형별 현황



※ 설계오류 발생시 소요되는 시간

진행상황 최초의뢰 → 내역검토 → 설계분석 → 보완 및 재의뢰 → 결과통보

진행일자 ’18.08.28 ∼’18.08.29 ’18.08.29 ’18.09.22 ’18.09.25
소요기간 1일 18일 1일
진행상황
누적기간 1일 19일 20일

재의뢰 소요기간 18일 (설계분석 후 물가조사, 내역수정 기간 포함)



□ 발생한 유형의 종류

①

1. 과업지시서상에 측량 면적 누락
2. 과업지시서상의 지반조사용역 품질시험 목록과 내역서상의 시험목록 상이
3. 소규모환경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은 없으나 내역서에 존재
4. 설계용역에 절감률을 적용했으나 절감사유서 미첨부
5. 설계용역 및 사전재해 용역에서 직선보간법 임의 산출

②

6. 건축사업무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설계용역이나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손배요율 적용
7. 건설사업관리용역의경우 ‘감독권한대행’여부에따라손배료요율이다르나일률적으로감독권한대행이없는손배요율적용
8. 기타용역의경우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분석’부분의요율을적용해야하나 ‘공용청사건설공사’의설계용역의손배요율을적용
9. 설계용역의 손배요율은 2단계 공제료를 적용하지 않으나 일률적으로 2단계공제요율 적용

10.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한 설계용역에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요율을 적용
해야하나 임의 요율을 적용한 경우

11. 공항및활주로건설설계용역에서는 ‘공항’의손해배상보험요율을적용해야하나일률적으로 ‘공용청사및건설공사’ 요율적용

③

12. 표준시장단가는 추정가격 100억이상의 공사에서만 적용가능하나 이하에서도 적용
13. 패키지공사에서 본공사가 추정가격 100억이상이나, 기타공사는 100억이하인 경우, 기타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14. 기타공사에 단가대비표에 ‘재/노/경’의 형태로 실적단가 임의 적용
15. 전기공사, 통신공사에서 터파기, 되메우기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16. 추정가격 100억 이상인 공사이나,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실적단가 임의 적용
17. 표준시장단가를 임의적으로 쪼개어 사용하는 경우(일위대가 구성에서 노무비는 표준시장단가(재/노/경 모두
구성된 경우)를 사용하고 재료비는 임의적으로 물가지의 단가사용)

④

18. 공사발주는 18년 1월이나 노임단가는 17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19. 패키지공사에서본공사에는 18년상반기노임단가를적용했으나전기, 통신공사에서는 17년도하반기노임단가를적용한경우
20. 노임단가 항목을 임의적으로 경비항목에 적용하여 시점과 다른 노임단가 적용
21. 시설공사에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하여 1~2년 이전의 노임단가 임의적 적용
22.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17년도부터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나 16년도 이전단가 지속적 적용
23. 석면관련된 공사의 경우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중 ‘환경’부문 기술자 단가를 사용해야 하나 건설 및 기타 적용

⑤

24. 페인트 등 일부항목 지속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발생
25. 완제품에 포함된 신발장 등 일부품목 분류되지 않음
26. 품목의 합계 금액이 분리발주 대상금액 이상이었으나, 이 품목을 조달단가로 적용했을 경우 품목별 단가가
감소되어 대상금액이 아니라면서 분리발주 하지않는 경우 -> 금액이하도 분리발주 대상

27. 중기청과 협의하지 않고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리발주 하지 않은 경우 -> 중기청과 협약하거나 분리발주 해야함

⑥

28. 할증이 수기입력되어 할증에 대한 근거 파악 불가
29. 내역서에 ‘수기입력’되어 세부 일위대가 및 금액의 근거 확인 불가
30. 공종별집계표 - 내역서 - 일위대가 or 중기단가 - 일위대가상세 - 단가대비표로연결되어야하나수식누락, 혹은일부만수식존재
31. 일위대가는 작성되어 있으나 링크누락
32. 전문업체 견적의 경우 견적서 누락
33. 본견적만 첨부되고, 비교견적서가 누락된 경우 존재

⑦

34. 건강, 노인, 연금보험료 계산시 임의의 요율 및 수기입력으로 단가 적용
35. 직접노무비는 변경되나 보험료 변경하지 않은 경우 발생
36. 일반관리비, 이윤요율을 예산에 맞춰 임의적으로 변경(증가, 감소)
37. 간접노무비 요율을 도급내역서와 다르게 임의적으로 수정함
38. 같은 현장이나 할증을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10% ~ 30%사이로 적용함

⑧

39. 표준시장단가에 낙찰률 적용하여 내역구성 (표준시장단가는 낙찰률 미적용)
40. 기계약단가에 낙찰률을 한번 더 적용하여 낙찰률 이중적용
41. 협의율을 낙찰률보다 낮게 적용
42. 협의율과신규비목에적용된요율이미일치하는경우 (협의율은 85%이나단가에적용된요율은 92.7%, 82%등등다른경우)
43.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임의적으로 내역 구성
44. 견적서와 내역서의 반영 금액 미일치
45. 견적서에 부가가치세, 제경비 등을 포함하여 내역에 중복적용

⑨ 46 조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시공된 물량을 제외해야하나 조정기준을 대상으로 물량을 제외해서 금액 과다계상

⑩
47. 물가변동실적공사비용 지수 미반영
48. 물가변동 보험료 지수산출 오류 발생
49. 물가변동 관련 보고서 등 필수서류 누락
50. 1식단가를 지수변화율이 큰 노무비로 임의 분류하여 금액 과다계상

□ 유형별 대표오류사례

◦설계용역
- ‘대가기준 및 요율 적용 오류’가 124건의 오류 중 78건(63%) 발생

❶ 과업지시서와 내역서의 불일치

❷ 설계비 산출방식과 손해배상공제료 산출방식 혼용오류 발생

◦시설공사
- ‘대가기준및요율적용오류’가 248건의 오류 중 149건(60%) 발생

❸ 표준시장단가 및 실적단가 임의적용

❹ 공사 발주 시점과 상이한 노임단가 적용

* 패키지공사의경우시설공사와기타공사의적용노무비가다른경우도다수존재

❺ 분리발주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되지 않는 오류

◦설계변경
- ‘계산식 오류’(43%) 및 ‘대가기준및요율적용오류’(35%)가 많이 발생

❻ 신규비목 및 할증에 대한 수식누락으로 단가의 근거 확인불가

❼ 보험료 계산, 법정제경비 요율 임의 수정

❽ 낙찰률 및 협의율을 사용하지않고 시공업체 임의요율 적용

◦물가변동
- ‘대가기준및요율적용오류’가 32건의 오류 중 15건(48%) 발생

❾ 조정 신청일과 조정기준일 착오적용으로 금액 과다 계상

❿ 기타사항



□ 개선요구 조치결과

◦ 업무절차 개선 평균 3~5일 단축

기  존 변경 후

검토부서 이원화로 검토기간 과다 / 효율성 저하 업무절차 개선(업무협조부서 일원화)

◦ 수정계약서류 중복내용 삭제 / 통합 간소화(제출서류 9종 → 5종)

   

기존 시행(9종) 시설본부 제시(안)(5종) 재정단 검토(안)

① 계약내용 변경의뢰서

② 계약 변경내역서

③ 수정계약동의서

④ 감독관 사유서

⑤ 단가적용 동의서

⑥ 설계변경 승인서

  (기술검토 및 심의의결서 포함)

⑦ 설계변경 내역서

⑧ 설계변경사유서

⑨ 기타필요서류

① 계약내용 변경의뢰서

② 계약 변경내역서

③ 수정계약동의서

④ 감독관 사유서

⑤ 단가적용 동의서

⑥ 설계변경 승인서

  (기술검토 및 심의의결서 포함)

⑦ 설계변경 내역서

⑧ 설계변경사유서

⑨ 기타필요서류

① 계약내용 변경의뢰서

  ↳ 선금/기성금 지급내역 등 추가

      ‘첨부1’ 양식 참조

② 수정계약/단가적용동의서

  ↳기존③,④,⑤통합,중복내용삭제

③ 설계변경 승인서

  (기술검토 및 심의의결서 포함)

④ 설계변경 내역서

⑤ 설계변경사유서(유지)

  ↳ 귀책사유, 낙찰률(협의율)

      적용의 명시를 위해 지속

      ‘첨부2’ 양식 참조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18. 6.27.) 개정 시행 중

◦ Check-list 세분화(기존 : 16개유형 → 변경 : 65개 유형)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재정지식샘 게재



설계분석 check-list(V7.’18.4.11.)

단 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공문접수

∙공문금액과 총괄원가계산서(엑셀), XML (통합원가계산시스템)이

일치하는가?
How) 공사등록후–내역서작성–재계산–공종합계-재노경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원가계산서상 간노,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 (공사금액/

기간에 따른 요율 적용확인)은 지침에 맞게 적용되었는가?

* 재정지식샘 ’18년 원가계산 제비율표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직접재료비나 경비항목 중 별도 경비로 분리해야할

공종이 있는가?
* 잦은 항목 : 현장사무실, 운반비, 품질시험비,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상차비, 임목폐기물 등

예 아니오 해당없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이 있는가?
*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사업시 사용가능

예 아니오 해당없음

∙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과 관급자 관급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비 계산에 문제 없는가?
* 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 관급자 관급자재, 부가세, 조달수수료 적용제외

예 아니오 해당없음

∙폐기물처리 상차/운반/처리비의 물량 및 단위는 일치하는가?
※임목폐기물 5톤 이상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서 본공사로 분리

※임목처리면허 /건설폐기물처리면허와 같이 공고에 포함되는지
여부(계약담당자 확인)에 따라 임목분리여부 판단

*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중간처리 운반비

매립지반입 수수료 ⇒ 매립지반입 운반비
* 폐기물부담금 예정가격 미포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18년 상·하반기 노임단가 적용하였는가?
* 공고시점에 따라 상·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완제품 품목중 거래실례가격에 없으며 견적으로만

적용된 단가 적용된 품목이 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전기공사나 소방공사에 소화기 및 소화기 받침대는

완제품으로 분리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작성자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

단 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기계경비 노임단가 및 노임물량 임의수정한 부분은 없는가?
How) 기계경비 일위대가 상 기계경비운전사의 품을 1로

해야 하나 임의로 절감하여 반영여부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도서지역 해상운반비 반영 대상사업인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사용 직접구매 분리발주 품목 검색 및 분리하였는가?
How) XML -공사원가계산 -검토 -소요자원집계 -자원구분(자재) -

금액/품명클릭 - 4천만원 이상품목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고시문 확인

* 예정가격 기준 시설40억 / 전문 3억이상 설계분석 결과통보

예 아니오 해당없음

∙GOP 및 도서지역 할증률 반영 대상 사업인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입찰 시 내역에 수량 또는 단가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

설계 /계약부서와 삭제할지 표기하고 비고란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였는가?
- 있을 경우 설계분석에 EMS비고란에 명확한 명시 요구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입찰시 내역단가 일괄변경 실시후 사업금액에 대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종심제 시 PS품목에 대하여 설계/계약부서와 확인하여

구분하였는가?
Ex) 철강설, -금액, 표준시장단가, 기술사용료(특허) 등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미사업 종심제시 EMS7에서 외자재 환율 적용하여

한화표기로 바꾸었는가?
* EMS7상 한화로 입력되어 있어야 균형가격 산정가능

예 아니오 해당없음

∙종심제시 하도급 가능 공종 표기가 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시설공사 check-list(V7.’18.4.11.)

단 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➊
공문접수

∙공문금액과 총괄원가계산서(엑셀), XML (통합원가계산시스템)이
일치하는가?
How) 공사등록후–내역서작성–재계산–공종합계-재노경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완제품 품목은 적정하게 선정 되었으며, 소방공사의
소화기(받침대 포함)는 완제품으로 분리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과 관급자 관급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에 문제 없는가?
* 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 관급자 관급자재, 부가세, 조달수수료 적용제외

예 아니오 해당없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이 있는가?
*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 적용불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검색 및 분리하였는가?
How) XML -공사원가계산 -검토 -소요자원집계 -자원구분(자재) -

금액/품명클릭 - 4천만원 이상품목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고시문 확인
* 예정가격 기준 시설40억 / 전문 3억이상 설계분석 결과통보

예 아니오 해당없음

∙폐기물 상차/운반/처리비의 물량 및 단위는 일치하는가?
* 임목폐기물 5톤 이상 시 건설폐기물에서 본 공사로 통합
*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중간처리 운반비
매립지반입 수수료 ⇒ 매립지반입 운반비

* 폐기물부담금 예정가격 미포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➋
원가검증

∙XML작업시 공종구분을 하였는가?
* 공통가설비, 운반비, 품질관리비 등 공종 구분

예 아니오 해당없음

∙XML작업시 최상위 공종 적용 하였는가?
How) 공종수정-수정-최상위공종추가-수정후-읽기수정-재계산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서 물량을 임의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았는가?
* 내역물량 임의수정으로 설계물량대비 물량 증감 방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노무비 검증(자재비와 동일방법)은 하였는가?
How) XML -내역서작성-자원적용-자원구분-노무비-고시단가적용

- 단가적용-재계산 / 강제수정시 XML-내역서작성-노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계경비 검증(자재비와 동일방법)은 하였는가?
How) XML -내역서작성-자원적용-자원구분-경비-고시단가적용

- 단가적용-재계산 강제수정시 XML-내역서작성-경비

예 아니오 해당없음

∙지역단가 적용자재 물가조사(모래, 자갈, 레미콘, 이형철근 등)후

최저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자재비 검증은 하였는가?
How) XML -내역서작성-자원적용-자원구분-자재-저가단가적용

- 단가적용-재계산 강제수정시 XML-내역서작성-자재
1. 코드일치 내역
내역서 작성 -자원적용 -자원구분(자재 /수정,체크,단가적용,
-단가적용-재계산(경유,휘발유 확인)
* 노무비는 고시단가 무조건 적용
* 기타 비용은 저가에 맞춰서 재계산 실시

2. 코드미일치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작성자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검토자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단 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내역서 작성-자재-수정-재료비 단가에서 수정후(내역서 작성-
내역서-단가적용-재계산) 수행

∙일치하지 않는 자원 중 주요품목 거래실례가격 물가조사
후 최저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사비에 분리발주, 사용전검사비 등이 포함 되어있는지
검토하였는가?
(Ex 관급자재, 한전인입비, 대관협의비 등)

예 아니오 해당없음

∙엑셀내역서 내보내기 전 최종 재계산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➌
조서작성

∙원가계산서상 간노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은 치짐에 맞게 적용하였는가?
* 재정지식샘 ’18년 원가계산 제비율표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확인 하였는가?
* 건강(1.7%) / 연금(2.4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7.38%)

예 아니오 해당없음

∙산재 고용보험료를 확인 하였는가?
* 산재(4.05%) / 고용보험료(등급별 요율 적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는가?
*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자재)3억 이상인 공사 적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공사 이며, ⓐ 와 ⓑ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되었는가?
* 추정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적용
* ⓐ(재료비[도급자 관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완제품) × 율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율} × 1.2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타 제비율(환경보전비 등)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가?
* 재정지식샘 ’18년 원가계산 제비율표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➍
검토/결재

∙특허공법의 경우 기술협약서 및 견적(특허)추가확인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제비율 검토비교표와 연계한 오류식별을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검토/결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검토사항은 수정반영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관련법규, 고시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원가산정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입찰 check-list(V7.’18.4.1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금액]

단 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➊
공문접수

∙공사 등록후 내역단가 일괄변경 실시하였는가?
How) 공사등록(C드라이브 고려전산유저) -> 내역단가 일괄변경

예 아니오 해당없음

∙EMS2009로 접수시 2009로 열고 EMS7에서 자료전환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타기능 수량/단가 공란 내역 확인 후 해당 품목 삭제
또는 삭제 없이 비고에 별도 표기여부 내역담당이나
설계회사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문상 금액과 총괄원가계산서(엑셀), EMS7프로그램(금액)이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완제품 품목은 적정하게 선정 되었으며, 소방공사의
소화기(받침대 포함)는 완제품으로 분리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폐기물 상차/운반/처리비의 물량 및 단위는 일치하는가?
* 임목폐기물 5톤 이상 시 건설폐기물에서 본 공사로 통합
*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중간처리 운반비
매립지반입 수수료 ⇒ 매립지반입 운반비

* 폐기물부담금 예정가격 미포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검색 및 분리하였는가?
How) XML -공사원가계산 -검토 -소요자원집계 -자원구분(자재) -

금액/품명클릭 - 4천만원 이상품목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고시문 확인
* 예정가격 기준 시설40억 / 전문 3억이상 설계분석 결과통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과 관급자 관급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에 문제 없는가?
* 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 관급자 관급자재, 부가세, 조달수수료 적용제외

예 아니오 해당없음

∙’18년 상·하반기 표준시장단가 및 노임단가 적용하였는가?
* 공고시점에 따라 상·하반기 표준시장단가 /노임단가 적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➋
원가검증

(EMS7)

∙수량 및 단가 없는 품목은 내역담당 및 설계부서와
확인하여 삭제 또는 비고란에 사유명시 하였는가?
How) 내역 - 비고란에 수량 입력 - 수량란의 수량 삭제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작성자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검토자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단 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EMS7 물가조사 결과입력 하였는가?
How) 원내역관리 - 내역/보고서 - 소요자재단가현황 -

좌측하단 세부내용에서 조사단가 입력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종구분 본 스크린 우측열에 운반비, 가설비,
기술사용료 등으로 공종구분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재계산은 결과 입력후 마지막으로 실시하였는가?
How) 원내역관리 - 계산작업 - 내역단가일괄변경(맨위항목만 체크후 작업)

예 아니오 해당없음

∙엑셀내역 내보내기하여 엑셀과 EMS금액이 일치하는가?
How) 엑셀내보내기 - 파일저장위치설정 - 작업 (작업중다른작업시오류발생가능)

예 아니오 해당없음

∙EBD 공내역 내보내기하여 EBD파일에 대해
테스트(단가수량입력후 재계산) 하였는가?
How) 기타기능-입찰공내역만들기(EBD7)-표준시장단가넘김체크해제후작업(내역)

기타기능-입찰공내역만들기(EBD7)-표준시장단가넘김 체크후 작업(종심제)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➌
조서작성

∙원가계산서상 간노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은 치짐에 맞게 적용하였는가?
* 재정지식샘 ’18년 원가계산 제비율표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확인 하였는가?
* 건강(1.7%) / 연금(2.4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7.38%)

예 아니오 해당없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는가?
*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자재) 3억 이상인 공사 적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공사 이며, ⓐ 와 ⓑ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되었는가?
* 추정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적용
* ⓐ(재료비[도급자 관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완제품) × 율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율} × 1.2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➍
검토/결재

∙특허공법의 경우 기술협약서 및 견적(특허)추가확인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제비율 검토비교표와 연계한 오류식별을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검토/결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검토사항은 수정반영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관련법규, 고시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원가산정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종심제 check-list(V7.’18.4.11.)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금액]

단 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➊
공문접수

∙공사 등록후 내역단가 일괄변경 실시하였는가?
How) 공사등록(C드라이브 고려전산유저) -> 내역단가 일괄변경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타기능 수량/단가 공란 내역 확인후 해당품목 삭제 또는
삭제없이비고에별도표기여부내역담당이나설계회사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문상금액과총괄원가계산서(엑셀),EMS7프로그램(금액)이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완제품 품목은 적정하게 선정 되었으며, 소방공사의
소화기(받침대 포함)는 완제품으로 분리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원가계산서상 간노,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
(공사금액/기간에 따른 요율 적용확인)은 지침에 맞게
적용되었는가? * ’18년 원가계산 제비율표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폐기물 상차/운반/처리비의 물량 및 단위는 일치하는가?
* 임목폐기물 5톤 이상 시 건설폐기물에서 본 공사로 통합
*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중간처리 운반비
매립지반입 수수료 ⇒ 매립지반입 운반비

* 폐기물부담금 예정가격 미포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종심제시 EMS7에서 외자재 환율 적용하여 한화표기로 바꾸었는가?
* EMS7상 한화로 입력되어 있어야 균형가격 산정가능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종심제시 하도급 가능 공종 표기는 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8년 상·하반기 표준시장단가 및 노임단가 적용하였는가?

* 공고시점에 따라 상·하반기 표준시장단가 /노임단가 적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과 관급자 관급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에 문제 없는가?
* 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 관급자 관급자재, 부가세, 조달수수료 적용제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검색 및 분리하였는가?
How) XML -공사원가계산 -검토 -소요자원집계 -자원구분(자재) -

금액/품명클릭 - 4천만원 이상품목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고시문 확인
* 예정가격 기준 시설40억 / 전문 3억이상 설계분석 결과통보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➋
원가검증

(EMS7)

∙수량 및 단가 없는 품목은 내역담당 및 설계부서와
확인하여 삭제 또는 비고란에 사유명시 하였는가?
How) 내역 - 비고란에 수량 입력 - 수량란의 수량 삭제

예 아니오 해당없음

∙EMS7 물가조사 결과입력 하였는가?
How) 원내역관리 - 내역/보고서 - 소요자재단가현황 -

좌측하단 세부내용에서 조사단가 입력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종구분 본 스크린 우측열에 운반비, 가설비,
기술사용료 등으로 공종구분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작성자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검토자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단 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재계산은 물가조사 결과입력 후 마지막으로 실시하였는가?
How) 원내역관리 - 계산작업 - 내역단가일괄변경(맨위항목만 체크후 작업)

예 아니오 해당없음

∙엑셀내역 내보내기하여 엑셀과 EMS금액이일치하는가?
How) 엑셀내보내기 - 파일저장위치설정 - 작업 (작업중다른작업시오류발생가능)

* Tip. 원가계산조서상 금액과 EMS원가계산금액 비교하여 상호 일치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서(EMS7)상 PS품목 구분하였는가? (강설, 기술사용료 등)

예 아니오 해당없음

∙원가계산서(EMS7)상 3대보험(건강,연금,노인장기)
+PS품목은 고정금액으로 공내역 내보내기 체크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원가계산서(EMS7)상 요율을 타고 금액이 산출되는
것은 산출식금액입력 공내역 사용 체크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원가계산서(EMS7)상 재, 노, 경, 산출경비 및 기타
수식은 올바르게 연결되어 원가계산조서(엑셀)와 비교
하였을 때 조사금액 산출을 이상 없는가?
How) 원가계산조서상 금액과 EMS원가계산금액 비교하여 상호 일치

예 아니오 해당없음

∙EBD 공내역 내보내기하여 EBD파일에 대해
테스트(단가수량입력후 재계산) 하였는가?
How) 기타기능-입찰공내역만들기(EBD7)-표준시장단가넘김 체크 해제후작업(내역)

기타기능-입찰공내역만들기(EBD7)-표준시장단가넘김 체크후 작업(종심제)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➌
조서작성

∙원가계산서상 간노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은 치짐에 맞게 적용하였는가?
* 재정지식샘 ’18년 원가계산 제비율표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공사 이며, ⓐ 와 ⓑ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되었는가?
* 추정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적용
* ⓐ(재료비[도급자 관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완제품) × 율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율} × 1.2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➍
검토/결재

∙공문상 금액과 원가계산조서 , 내역서 , EMS 금액이
일치하는가?
How) 공문금액–원가계산조서–내역서–EMS-재노경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량 및 단가 없는 품목은 내역담당 및 설계부서와
확인하여 삭제 또는 비고란에 사유명시 하였는가?
How) 내역 - 비고란에 수량 입력 - 수량란의 수량 삭제

예 아니오 해당없음

∙검토/결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검토사항은 수정반영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관련법규, 고시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원가산정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지정·건설폐기물처리용역 check-list(V7.’18.4.11.)

단 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➊
공문접수

∙공문의뢰금액과 총괄원가계산서(내역)금액이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시설공사의 상차물량과 폐기물 처리용역의 운반 처리
물량은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폐기물처리용역 운반/처리비의 물량 및 단위는 일치하는가?
※임목폐기물 5톤 이상시 본공사에 포함(폐기물처리용역 제외)
※임목처리면허 /건설폐기물처리면허와 같이 공고에 포함되는지
여부(계약담당자 확인)에 따라 임목분리여부 판단

※중간처리단가(톤)/운반(톤)/상차(톤) 단위일치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➋
내역검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와 운반비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는가?
*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중간처리 운반비
매립지반입 수수료 ⇒ 매립지반입 운반비

* 폐기물부담금 예정가격 미포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18년 건설자원협회(중간처리비)단가를 사용하였는가?
* 현장 특성 및 기타제반여건 고려 견적단가 적용가능

예 아니오 해당없음

∙24톤덤프트럭 운반시 중기단가 산출금액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단가 중 최저가를 적용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중기단가산출시 노무비는 공고시점 고시단가인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계경비는 공고시점 고시단가인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사업금액의 임의 단수조정 금액은 없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여서 및 일위대가 링크연결 및 수식오류 확인하였는가?
(임의상수 및 링크 누락여부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견적단가는 복수이상의 견적 및 기존사업고려 적정
견적으로 산정 되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➌
검토/결재

∙견적단가 적용 시 적정 견적단가임을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검토/결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검토사항은 수정반영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관련법규, 고시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원가산정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작성자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검토자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설계용역 check-list(V7.’18.4.11.)

단 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➊
공문접수

∙공문의뢰금액과 총괄원가계산서(내역)금액이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문상 설계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절감사유서 등
관련문서가 첨부되었는가?
* 신규설계용역시 배치기준표 숨김처리(검토할필요 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물량(횟수)이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➋
내역검토

∙직선보간법 계산식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가?
- 건축사대가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설계시 구간별 요율적용
- 건설기술용역/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용역/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등에 고시된 구간별 직선보간법 요율적용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지반조사/지형현황측량(표준품셈-토목17장/토목21-8장)
내역서는 표준품샘에 의해 계산되었는가?
- 세부 단수(P,K,S,T) 적용 감독관 이상유무 확인
- 18년 최신 노임적용 여부 확인
- 더블코아바렐등 물가조사 실시 / 최저가 적용
- 흙의 물리역학적 시험비 확인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대전지방국토청 등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타 산지농지협의, 사전재해, 석면조사용역 등은 각
대가기준(표준품셈)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되었는가?

- 산지농지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11장 2~3절)
- 사전재해영향성평가 : 방재분야 표준품셈(6장-7절)
- 석면조사용역 : 석면사전조사 품셈준용(한국석면환경협회)
- 매장문화재조사용역 : 매장문화재조사용역 대가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정밀안전점검 진단용역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등에 관한 지침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국민주택규모이하 관사신축(BOQ제외) 설계용역비는
부가세를 제외하여 산출하였는가?
- 국민주택규모 설계용역 부가세제외(조세특례제한법 106조➃,➄)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85㎡이하/ 읍 면지역 100㎡이하)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각 대가기준에서 정하는 손해배상공제요율을 적용하였는가?
- 건축사업무 대가기준 : 건축사공제조합 공제요율 적용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설계부분 공제요율 적용

* 기본설계및실시설계동시수행 : 기본설계손배료제외및 2단계공제료미적용
* 건설사업관리 : 기본설계, 시공후 단계 손배료 제외

- 기타용역(지반조사 등)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기타부분 공제요율 적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여서 및 일위대가 링크연결 및 수식오류 확인 하였는가?
(임의상수 및 링크 누락여부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➌
검토/결재

∙절감사유서 등 발주부대 적용 사항은 확인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검토/결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검토사항은 수정반영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관련법규, 고시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원가산정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시설·용역 설계변경 check-list(V7.’18.4.11.)

단 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➊
공문접수

∙직전 설계변경 계약금액(재 노 경)과 설계변경의뢰
내역서 변경 전 금액(재 노 경)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서 링크연결 및 수식오류 확인 하였는가?
- 홈 → 찾기 및 선택 or Ctrl + ~

예 아니오 해당없음

∙단가적용동의서 낙찰율 및 협의율 확인하였는가?
* 협의율이 낙찰율보다 낮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정정접수 요청
∙귀책사유 확인(해당사항 O표)하였는가?

- 발주부대 OR 그 외 사유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➋
내역검토

∙관급자재로 계약되었던 품목을 임의로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계약하지는 않았는가?
* 직접구매 예외사유 요건 충족 시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약한 경우 가능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서 변경전 후에 대한 비교함수를 적용하여
물량 변동에 따른 신규비목을 확인 하였는가?
- 물량 증감량, 신규비목 구분 / 기존비목 단가적용 일치여부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직전 설계변경 내역서에 ESC가 계약되지 않았으나,
요청금액에 ESC가 포함되어 오지는 않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계변경 심의의결서(실정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에 맞게 내역이 변동 되었는가?
- 누락시 업체 및 감독관 통화 하여 요구 / 설계변경사유서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신규비목 노무비는 설계변경 심의일 기준 고시금액
으로 적용하였는가?

- 설계변경심의일(우선시공지시일)기준 단가 적용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신규비목 재료비는 설계변경 심의일 기준 거래실례가격 및
비교견적으로 적용하였는가?

- 설계변경심의일(우선시공지시일)기준 단가 적용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때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역서 단가대비표에서 원가계산서 각 비목 합계란까지 링크연결이
되어 있으며, 신규비목 협의율(낙찰율)은 적용되어 있는가?

- 단가대비표-일위대가-일위대가목록-내역서-집계표-원가계산서

예 아니오 해당없음

∙용역 시설원가계산서 상 손해배상보험료 적정 계상하였는가?
- 용역:순공사비 10%미만 증 감시 손해배상보험료 미 변경
- 시설:보험가입금액의 10%미만증가시손해배상보험료미변경(10%미만 감소시 변경)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시설) 원가계산서 상 건강, 노인장기요양, 연금보험료
적정 계상하였는가?

- 직전보험료 + (변경후 직접노무비 - 변경전 직접노무비)*보험요율

예 아니오 해당없음

∙협의율 적용된 증가품목에 대해 물가조사 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원가계산서 임의 금액 증 감액은 없는가? (주로 이윤, 안전관리비)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➌
검토/결재

∙신규비목 협의율 미적용 품목이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일위대가 수식연결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검토/결재과정에서발생한추가검토사항은수정반영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관련법규, 고시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원가산정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물가변동 check-list(V7.’18.4.11.)

구 분 확 인 요 소 결 과

➊
공문접수

∙공문상 요청금액과 붙임 내역상 요청금액이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붙임문서 확인
(*붙임 문서에 없을시 별도 송부되는 보고서에 확인)
-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 선금/기성금 지급현황
- 공사 감독관 작업일지 - 업체 물가변동 신청 공문
- 물가변동 업체 신청일(접수일) - 그 밖의 참고서류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➋
내역검토

∙보고서 및 붙임문서의 내용이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계약과에 계약서류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등락요건(입찰일 기준)과 기간요건(계약일기준)일이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지수조정률이 충족하는가? (±3% 이상 등락)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공정 중 빠른 공정을

적용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성공제 금액 대상이 있는가?

- 선금/기성금 지급현황 상 기성내역 확인(선금 대체분 포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선금공제 대상 금액이 있는가?

- 선금/기성금 지급현황 상 기성내역 확인(선금 대상 계약금액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물가변동 적용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목군 분류가 계약금액의 순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작성자 직책 : 공사물가변동담당 계급 : 대위(진) 성명 : 이재성 (서명 )



물가변동 정산 check-list(V7.’18.4.11.)

구 분 확 인 요 소 결 과

➊
공문접수

∙공문상 요청금액과 붙임 내역상 요청금액이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붙임문서 확인
(*붙임 문서에 없을시 별도 송부되는 보고서에 확인)
-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 선금/기성금 지급현황
- 공사 감독관 작업일지 - 업체 물가변동 신청 공문
- 물가변동 업체 신청일(접수일) - 그 밖의 참고서류

예 아니오 해당없음

➋
내역검토

∙보고서 및 붙임문서의 내용이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계약과에 계약서류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등락요건(입찰일 기준)과 기간요건(계약일기준)일이

이전 물가변동 검토 결과와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물가변동 정산이 최초 검토결과의 지수조정률로

적용되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최초 검토결과와 동일한 공정률이 적용 되었는가?

- ESC 검토 결과서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성공제 금액 대상이 있는가?

- ESC 검토 결과서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선금공제 대상 금액이 있는가?

- ESC 검토 결과서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은 정산에서 제외 시켰는가?

- 설계변경 내역서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물가변동 정산 적용대가가 물가변동 의뢰시

보고서 내역서와 동일한 내역으로 작성되었는가?
(*최초 보고서와 동일한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검토 해야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목군 분류가 계약금액의 순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작성자 직책 : 공사물가변동담당 계급 : 대위(진) 성명 : 이재성 (서명 )

□ 협조 및 당부사항

○ (시설본부)체계적인 사업계획을 통한 특정시기 의뢰 집중 지양
∙신규용역/공사, 설계변경 등 연간업무의 70% 집중

- 11월~12월 신규공사 의뢰현황 * 5∼6월(30%), 11∼12월(40%), 기타(30%)

구 분 ’17년 ’18년 증·감 증감율(%)

건 수 416건 561건 +145건 +35%

금 액 5,132억 7,645억 +2,513억 +49%

* 선제적 조치를 통한 효율적, 적시적 원가검토 성과품 검토 가능

○ 원가검토자 개인정보보호 및 업무처리절차 준수
∙내역오류 수정 시 편의를 위한 설계/시공사에 개인정보 유출사례 다수발생

- 원가검토 시 설계 관련 없는 자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 및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 지속적인 전화통화를 통한 업무방해, 감정적이고 억지스러운 언행
* 감독관 내역보완 진행 제한시 원가검토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한 업무진행 필요

○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물가조사비교표 및 노임책정단가 산정기준 공개 : 3. 5 부

단가 및 노임 책정기준 품목별 조사가격

* 보다 정교하고 투명한 단가산정 노력 / 행정소요(민원 등) 증가 예상(견적단가 검증 및 구체화)



∙XML 제출 시, 내역서와의 금액 일치여부 확인 및 C3R 오류 필히 검증

* 시설공사분야 원가계산 내역서의 표준화 및 정보화를 위한 표준코드 사용

* 설계용역 계약시 계약특수조건에 XML파일로 성과품 납품을 명기

∙견적서 제출 시, 복수견적 및 견적단가 근거자료 필히 제출
* 1식 단가로 작성된 견적금액이 아닌, 일위대가를 포함한 공사원가 내역작성 필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분하여 작성 후 반영바람)

○ 설계업체(신규공사 등) 및 시공사(설계변경 등)에 분석내용 교육 및 검토강화
∙설계업체의 설계부실이 설계변경의 주요 요인으로써 통상 낙찰율이 아닌
협의율을 적용하여 공사비(신규비목)의 8~10%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단가(단위) 착오로 국가예산에 손해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예정
* 설계부실에 대한 사실관계 측정 / 벌점부과

○ 원가분야가 계약업무의 부수적인 부분이 아닌 가장 중요한 추세(Trend)
∙공사 준공 후 절감된 원가로 인한 소송 / 단가착오 적용으로 부당이득 사례

○ 시설본부(시설단), 각군은 오류분석 결과에 대한 지속적 관심 경주
* ‘대가기준 및 요율’ 관련 공문 및 團 홈페이지 내「재정지식샘」참조

오 류 유 형 별 사 례
[신규공사(시설ㆍ전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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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사(시설 및 전문) 원가계산 실무 교육

□ 정의

○ 시설발주 부대(부서)로부터 신규 접수된 설계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운반비 등을 확인하여 수정 및 집계 후 예정가격을 구하기 위한

기초예비가격을 산출하는 것

□ 업무수행 방법

업무내용 업무처리

설계(오류)분석

· 공문/내역서/XML파일 금액 일치여부 확인
·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내용 및 물량 일치 여부 확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 품목 분리발주 여부 확인
· 폐기물처리비 등 분리발주(건설폐기물 100톤 이상) 여부 확인
· 법정경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 각종 율 확인
· 면허, 공종, 공기, 특허 등 확인

물가조사

· 물가지 등록제품 가격 조사
·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조사
· 업체별 견적작성 진행 여부 확인
· 업체 견적 접수 / 적정가격 여부 판단
  - 견적금액/ 책정예산적정성/ 부가가치세・이윤 포함여부
  - 견적서의 유효기간 확인 : 설계변경시점과 일치 여부
    (별도 명시 없을 시 1개월) 

내역서 수정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조사한 단가 및 내용을 토대로 단가 수정
· 단가대비표, 일위대가, 내역서, 집계표 등 링크여부 확인
 및 오링크 부분 수정

총괄원가계산서 

작성

· 수정 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법정경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를 포함한 도급액 총괄 원가계산서 작성

원가계산 조서 

작성

· 원가계산 조서 작성
  - 물가조사표, 오류 및 수정사항, 참고사항 등
    원가계산 일련의 내용 정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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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 공문접수 단계에서「체크리스트」를 통한 설계분석 업무 수행

     ☞ 오류 발생시 내역오류 통보

확 인 요 소 확 인 사 항

∙공문금액과 총괄원가계산서(엑셀), XML (통합원가계산시스템)이
일치하는가?

How) 공사등록후–내역서작성–재계산–공종합계-재노경 확인

예 아니오

∙원가계산서상 간노,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 (공사금액/ 기간에 따른

요율 적용확인)은 지침에 맞게 적용되었는가?
* 재정지식샘 ’18년 원가계산 제비율표 확인

예 아니오

∙직접재료비나 경비항목 중 별도 경비로 분리해야할
공종이 있는가?
* 잦은 항목 : 현장사무실, 운반비, 품질시험비,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상차비 등

예 아니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이 있는가?
*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사업시 사용가능

예 아니오

∙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과 관급자 관급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비 계산에 문제 없는가?
* 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 관급자 관급자재, 부가세, 조달수수료 적용제외

예 아니오

∙폐기물처리 상차/운반/처리비의 물량 및 단위는 일치하는가?
※임목폐기물 5톤 이상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서 본공사로 분리
※임목처리면허 /건설폐기물처리면허와 같이 공고에 포함되는지
여부(계약담당자 확인)에 따라 임목분리여부 판단

*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중간처리 운반비
매립지반입 수수료 ⇒ 매립지반입 운반비

* 폐기물부담금 예정가격 미포함

예 아니오

∙’19년 상·하반기 노임단가 적용하였는가?
* 공고시점에 따라 상·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예 아니오

∙완제품 품목중 거래실례가격에 없으며 견적으로만
적용된 단가 적용된 품목이 있는가?

예 아니오

∙전기공사나 소방공사에 소화기 및 소화기 받침대는
완제품으로 분리하였는가?

예 아니오

∙기계경비 노임단가 및 노임물량 임의수정한 부분은 없는가?
How) 기계경비 일위대가 상 기계경비운전사의 품을 1로

해야 하나 임의로 절감하여 반영여부 확인

예 아니오

∙공사용 직접구매 분리발주 품목 검색 및 분리하였는가?
How) XML -공사원가계산 -검토 -소요자원집계 -자원구분(자재) -

금액/품명클릭 - 4천만원 이상품목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고시문 확인
* 예정가격 기준 시설40억 / 전문 3억이상 설계분석 결과통보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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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분석 절차

○ 원가계산의뢰 금액 확인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공문금액과 총괄원가계산서(엑셀), XML (통합원가계산시스템)이

일치하는가?
How) 공사등록후–내역서작성–재계산–공종합계-재노경 확인

예 아니오

    1) 원가계산 의뢰금액(공문), 총괄원가계산서(내역서 포함), XML(EMS)

       일치 여부 확인한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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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파일 검증(C3R검증)

    1) 조달청 통합공사 홈페이지(http://pccs.g2b.go.kr:8780) 접속

① 홈페이지 접속 ② 검증시작

③ 검증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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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출경비 확인

⑥ 검증파일 내려받기

- 34 -

○ 면허, 공종, 공기, 특허 및 법정경비 율 확인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원가계산서상 간노,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 (공사금액/

기간에 따른 요율 적용확인)은 지침에 맞게 적용되었는가?

* 團 재정지식샘 ’19년 원가계산 제비율표 확인

예 아니오

1) 전문, 기타공사, 종합건설 여부 확인 → 공종에 따라 경비 요율 상이

2) 공기 확인 → 공사기간별 간접비 요율 상이

3) 특허, 면허 반드시 확인 → 공사 원가 계산시 영향

※ 2019년 군 시설공사 제비율 개정 사항

산재보험료(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16.12.30) 예정가격작성기준

ㅇ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18.8.1)

ㅇ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호('18.12.31)

▶ 적용기준 : 노무비 × 율

▶ 적용대상공사

-모든건설공사에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조)

▶ 적용비율

구   분 율

공   사 3.75%

건강, 연금보험료(1개월 이상 모든 공사)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

ㅇ국토교통부 고시안 제2018-462호('18.8.1)

▶ 적용기준 : 직접노무비 × 율

구  분 율

건강보험료 3.23%

연금보험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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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공사원가 제요율('19.1.1.)
                                      
1. 원가계산 적용요율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2-1]

    ㅇ국방부-건설관리과-3019('16.6.22.)군시설공사 원가계산 표준요율   

  적용 지침 관련 추가 시달

   ㅇ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 적용요율

   

기준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추정가격

공사 
규모 공사기간

간노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비고

건축 토목 건축 토목

5억 미만

3개월이하 10.8 13.3 4.7 5.2

6 11

3∼6개월 이하 11.1 13.6 4.8 5.3

6∼12개월 이하 11.1 13.6 4.9 5.5

12∼36개월 이하 10.2 12.7 6.1 6.6

36개월 초과 10.2 12.7 6.3 6.9

5∼30억 
미만

3개월이하 10.0 12.5 4.8 5.4

3∼6개월 이하 10.2 12.7 4.9 5.5

6∼12개월 이하 10.2 12.7 5.1 5.6

12∼36개월 이하 9.4 11.9 6.2 6.8

36개월 초과 9.3 11.8 6.5 7

30∼50억
미 만

3개월이하 9.4 11.9 5.6 6.1

3∼6개월 이하 9.7 12.2 5.7 6.2

6∼12개월 이하 9.7 12.2 5.9 6.4

12∼36개월 이하 8.8 11.3 7 7.5

36개월 초과 8.7 11.2 7.3 7.8

50∼100억 
미 만

3개월이하 8.6 11.1 6 6.5

5.5 11.5

3∼6개월 이하 8.9 11.4 6.1 6.6

6∼12개월 이하 8.9 11.4 6.2 6.8

12∼36개월 이하 8 10.5 7.4 7.9

36개월 초과 8 10.5 7.6 8.2

100∼300억 
미 만

3개월이하 8.1 10.6 6.4 7

3∼6개월 이하 8.4 10.9 6.5 7.1

6∼12개월 이하 8.4 10.9 6.7 7.2

12∼36개월 이하 7.5 10 7.8 8.4

36개월 초과 7.5 10 8.1 8.6

3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조달청 제비율 
준용(간접무비 / 기타경비) 4.6 8.5

  ▶ 적용기준 

     - 간접노무비 : 직노 × 율 

     - 기타경비 : (재 + 노) × 율 

     - 일반관리비 : (재 + 노 + 경) × 율 

     - 이윤 : (노 + 경비 + 일반관리비) × 율 

 ※ 공사규모:(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의 합계액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종 제비율은 주공종을 

   따라 적용(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일반관리비의 적용은 아래와 같음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추정가격)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억~30억원미만 5.5

30억원이상 5.0

 ※ 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일반관리비)

                                    
2. 산재보험료(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16.12.30) 예정가격작성기준

   ㅇ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18.8.1)

   ㅇ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호('18.12.31)

  ▶ 적용기준 : 노무비 × 율

  ▶ 적용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적용비율

    

구   분 율

공   사 3.75%   

 3. 고용보험료(면허가 필요한 모든공사)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

   ㅇ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18.8.1)

  ▶ 적용기준 : 노무비 × 율(`13.11.26일부 적용)

  ▶ 적용대상공사[공사규모: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적용요율(등급별 금액 기준(조달청기준) : `19.1.1일부 적용)

    

구  분
공  사  규  모

율
건  축 토  목

1등급 1200억이상 1700억이상 1.39%

2등급 1200억미만~950억이상 1700억미만~950억이상 1.17%

3등급 950억미만~550억이상 950억미만~550억이상 0.97%

4등급 550억미만~400억이상 550억미만~400억이상 0.92%

5등급 400억미만~220억이상 400억미만~220억이상 0.89%

6등급 220억미만~130억이상 220억미만~140억이상 0.88%

7등급 130억미만~78억이상 140억미만~78억이상 0.87%

    ※ 7등급 이하 금액은 0.87% 적용

    

4. 건강, 연금보험료(1개월 이상 모든 공사)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 

   ㅇ국토교통부 고시안 제2018-462호('18.8.1)

  ▶ 적용기준 : 직접노무비 × 율 

    

구  분 율

건강보험료 3.23%

연금보험료 4.5%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개월 이상 모든 공사)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 

   ㅇ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4조(`18.12.24)

   ㅇ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38호('13.11.26) 

  ▶ 적용기준 :건강보험료 × 율 

  ▶ 적용비율

    

구   분 율

공   사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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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2항 및 동시행령 제83조 2항(`12.12.2)

   ㅇ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12.11.1)

   ㅇ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15.08.20) 재검토기한(19.12.31.)

  ▶ 적용기준 : 직접노무비 × 율

  ▶ 적용대상공사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적용요율

    

구          분 율

토목공사
 2.30%

건축공사   

    ※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자재비) 3억원 이상인 공사

    ※ 당연가입 : 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수리공사(3억원 이상)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4천만원 이상 공사)

  ▶ 적용근거 :

   ㅇ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 

   ㅇ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18.12.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기준일 :`14.1.1일부 적용)

  ▶  적용대상 : 공사금액(도급금액 + 관급자재비) 4천만원이상

  ▶ 적용기준 : ⓐ(재료비[관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완제품)× 율

                ⓑ{(재료비 + 직접노무비)× 율} × 1.2

     ※ ⓐ 와 ⓑ 중 작은 금액 적용

     ※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

        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 적용요율

   

      대 상 액

공사구분

5억
미만

5억～50억 미만
50억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천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천원 2.10% 2.29%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천원 1.27% 1.38%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천원 2.44% 2.66%

철도․궤도 신설공사 2.45% 1.57% 4,411천원 1.66% 1.81%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

        추정금액 800억 이상 / 토목이 주공정인 사업은 1,000억 이상

 8. 환경관리비(기타공사 제외)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1조3항(`18.6.18)/ 시행규칙 별표8

  ▶ 적용기준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율

  ▶ 적용요율

   

구          분 율

도로(교량, 터널, 활주로) 0.9%

플랜트(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4%

지하철, 상하수도(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0.5%

철도 1.5%

항만(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1.8%

항만(방지막 불필요 시, 간척, 준설) 
기타토목(하천 등)

0.8%

댐 1.1%

택지개발 0.6%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신축)) 외 건축 0.5%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공사) 0.3%

 

9.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전문, 기타공사 제외)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 

    ㅇ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16.12.19) 재검토기한(19.12.31.)

  ▶ 적용대상 : 일반건설공사 적용(전기, 통신, 소방, 전문공사 적용 제외)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해설 및 질의, 응답('06.03.09)

  ▶ 적용기준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율  

  ▶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율

 50억(추정가격)미만 0.081%

 50억(추정가격)~100억(추정가격)미만 0.080%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0.075%

 3 0 0억 (추정가격)이상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공사 0.084%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기타공사 제외)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 

    ㅇ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16.06.22) 재검토기한(19.6.30.)

  ▶ 적용대상 : 건축, 토목(토목, 건축공사 포함), 산업/환경/조경, 전문건설업

  ▶ 적용기준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율

  ▶ 적용요율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  분 율 구  분 율

건축공사 0.07% 준설공사, 토공사 0.56%

토목

(토목․건축포함)
0.41%

시설물유지,상․하수도설비공사,

포장공사,도장공사
0.49%

비계․구조물해체,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0.39%

산업/환경 및 조경 0.13%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8%

그 밖의 공사 0.11%

11.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관련근거

    ㅇ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42조 4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에 적용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ㅇ계약예규('18.12.31) 예정가격작성기준

    ㅇ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18.12.31)

       - 제11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ㅇ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알림(14.9.15.분부터 적용)

   ▶ 적용기준(조달청기준) 

    

공사규모 율

250억원

(직접공사비)미만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

× 공기(년)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

× 공기(년)

500억원 이상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

× 공기(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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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계산 시 관급자재 반영의 적정성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과 관급자 관급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비 계산에 문제 없는가?

예 아니오

1) 관급자재 종류 확인(도급자, 관급자)

2) 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 도급자 관급자재의 부가세, 조달수수료를

제외하여 적용

○ 재료비나 경비항목 중 별도 경비품목이 포함된 경우 별도 분리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직접재료비나 경비항목 중 별도 경비로 분리해야할
공종이 있는가?
 * 잦은 항목 : 현장사무실, 운반비, 품질시험비, 폐기물상차비, 임목폐기물 등

예 아니오

※강조사항

1) 시공상세도비

         ＊시공상세도비 :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시공상세도비’가 재료비와 노무비 형태로 직접비 내에 포함된 사례 발생

- ‘시공상세도비’는 경비성 항목으로 이윤하단에 계상되어야하며,

직접공사비내에 포함할 수 없음

2) 고철비와 작업부산물

- ‘고철비’가 작업부산물로 직접비 내에 포함된 사례 발생

- ‘고철비’는 제경비가 필요 없이 매각 대금에 부가가치세만을 반영

하면 되므로 이윤하단에 계상

○ 표준시장단가 사용 적정성 검토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이 있는가?

  *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사업시 사용가능

       ※ 관련근거 : 2016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7조 및 부칙 3조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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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시점에 따른 노임단가 적용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19년 상·하반기 노임단가 적용하였는가?
* 공고시점에 따라 상·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예 아니오

※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19.01.01적용)

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원)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1.1 2018.9.1 2018.1.1 2017.9.1

1001 작 업 반 장 153,186       145,013  137,535 132,631

1002 보 통 인 부 125,427 118,130 109,819 106,846
1003 특 별 인 부 152,019 141,507  133,417 127,391
1004 조 력 공 133,863 127,124  120,416 116,344
1005 제 도 사 159,514 153,608  144,980 138,832
1006 비 계 공 224,359 208,195  196,261 187,771
1007 형 틀 목 공 201,951 197,929  189,303 179,290
1008 철 근 공 210,096 199,266  189,585 179,665
1009 철 공 178,249 177,994  170,500 162,422
1010 철 판 공 164,550 160,892  153,766 148,955
1011 철 골 공 195,321 185,739  176,388 163,899
1012 용 접 공 198,711 180,350  169,201 163,001
1013 콘 크 리 트 공 198,242 199,737  176,062 167,893
1014 보 링 공 161,455 150,050  142,459 136,757
*1015 착 암 공 142,030 135,852  129,160 128,508
1016 화 약 취 급 공 170,086 164,540  169,977 164,637
1017 할 석 공 170,023 163,030  152,559 145,761
*1018 포 설 공 145,489 138,693  131,820 125,125
1019 포 장 공 176,515 162,899  154,530 148,118
1020 잠 수 부 249,770 269,167  249,104 242,022
1021 조 적 공 185,725 172,091  161,334 153,959
1022 견 출 공 182,686 170,221  159,626 151,518
1023 건 축 목 공 200,925 188,225  175,760 169,062
1024 창 호 공 187,530 175,176  163,191 157,823
1025 유 리 공 181,240 167,287  155,803 148,516
1026 방 수 공 148,971 139,009  130,819 126,051
1027 미 장 공 209,611 188,228  175,547 169,508
1028 타 일 공 199,848 187,087  174,390 164,998
1029 도 장 공 184,508 174,277  153,890 148,659
1030 내 장 공 189,600 177,322  165,367 160,195

ㆍ

ㆍ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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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비 물량 및 단위 일치여부 확인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폐기물처리 상차/운반/처리비의 물량 및 단위는 일치하는가?
※임목폐기물 5톤 이상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서 본공사로 분리

※임목처리면허 /건설폐기물처리면허와 같이 공고에 포함되는지
여부(계약담당자 확인)에 따라 임목분리여부 판단

*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중간처리 운반비

매립지반입 수수료 ⇒ 매립지반입 운반비
* 폐기물부담금 예정가격 미포함

예 아니오

   1) 본 공사 폐기물상차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비, 운반비 물량 확인

    ☞ 상기 물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물량과 상차물량의 단위(㎥, 톤)가 

상이할 경우 수정 및 재의뢰 요구

      예) 처리량은 27.3ton인데 운반량이 218.4㎥인 경우, 단위가 상이하여 물량 

일치여부 확인 불가→단위 통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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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분리발주 여부 확인해야한다.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공사용 직접구매 분리발주 품목 검색 및 분리하였는가?

How) XML -공사원가계산 -검토 -소요자원집계 -자원구분(자재) -

금액/품명클릭 - 4천만원 이상품목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고시문 확인

* 예정가격 기준 시설40억 / 전문,기타공사 3억이상 설계분석 결과통보

예 아니오

    - 중기청 품목 존재 시 → 원가계산 중단, 분리발주 및 수정 재의뢰 요구

※ 종합공사 40억원이상(전문공사 3억원이상) 증 공사용자재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되는 품목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적용(감독관 협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시행 2019.1.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70호, 2018.12.28, 폐지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2-481-45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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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의사항

[완 제 품 ]

○ 개념

- 공사목적물의기본적구성형태를이루지않고독립성·가분성이확보되는품목

- 본공사와 연관성이 없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품목

F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품목은 완제품으로서 별도 비목으로 계상

하여 이윤, 일반관리비 등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함

※ 예시) 

 같은 가구라도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용품은 완제품으로 분류하고
붙박이장과 같이 별도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직접공사비에 포함  

※ 유의사항) 견적처리 방법

 1) 표준품셈에 의한 적절한 일위대가를 산정하여 내역서에 반영하거나, 해당
공종에 대한 품셈이 없을 시 유사한 품셈을 적용하여 산출

 2) 하나의 공종으로 견적처리 하였을 때 해당 구조물을 완성하는데 원 도급
업체가 견적업체와 연관이 없는 공사라면 본 공사로 판단하기에 어려움.
또한 해당 견적서에 업체가 취하는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중복 
계상 방지를 위하여 완제품 성격으로 분류

[공 사 손 해 보 험 료  계 상 ]

○ 대상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로서 교량, 공항, 댐,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등의 공사

○ 유의사항

-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대하여 반영 누락으로 인해 입찰공고 수정 및

수정계약 등 추가 행정소요 발생

- 각 부대에서 해당 보험료 누락, 사고발생 시 보험 미적용 등 책임

소재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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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증 ]

○ 노임에 가산하는 할증에 대한 근거 불명확

- 같은 도서지역(지구) 할증이라도 시행규칙(15%이하)≠표준품셈(50%이하)

으로 서로 상이하므로 할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내역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 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 제 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 2019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1-4-3 품의 할증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 현

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

을 우선 적용한다. 품의 할증은 인력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 기계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1.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할증률은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도서지구 (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 일 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 (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405 호 , 2018.12.31.)

제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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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분 리 ]

문 제 점

→

요 구 사 항

▹ 산출경비 항목이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건축공사(레벨2항목) 안에 운반비/폐기물
상차비 등이 레벨3으로 포함되어 있음

  - 각각의 산출경비가 레벨2로 묶여있지 않으면 
기초예비가격 작성 시 운반공사비용 중 일부가 
누락될 가능성 존재

▹ EMS 공종트리 정리
  - 항목별 레벨 2(별개의 카테고리)로 정리

↓ (세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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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역) 오류 유형별 사례

▶ 사업명  

⦁00 군 전용철도 보수공사 등

▶ 요구사항

⦁추정가격 1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요망
⦁표준시장단가 사용 사업규모 변경사항 준수 : ’17. 1. 1.부

구 분 ～을 ～으로
사용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적용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405호, ‘18.12.31) 제 3장 37조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

사례1) 표준시장단가를 오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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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00항 육상시설 시설공사 등

▶ 오류내용
⦁문비(스텐)(29,500천원), 문틀(스텐)(6,500천원), 권양기(핸들형)(19,100천원)
총 55,100,000원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임에도 미분류함

▶ 요구사항  
⦁예정가격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요망

⦁종합공사의 경우 대상품목의 총 합계금액으로 사전확인 요망
⦁도서지역 및 작전지역의 기타 사유로 인한 분리발주 제한 시 의뢰 전 지역중기청과
협조(통합발주요청 심의 등)

▶ 적용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3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대상 품목 지정내역고시
※ 대분류-제품명 -세부분류(신발장,책상 등) ☜ '제품명'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

사례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미분류

※ 해당공사는 직접구매 대상자재만 관급자재로 분리할 수 없어서 해당공종을 관급자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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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00기지 00화 공사

▶ 오류내용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분리발주 시 상차,운반비가 포함되 있음에도 공사내역에

중복반영

2) 폐기물 상차,운반 및 처리물량 불일치 / 단위 미일치(ton / ㎥)

▶ 요구사항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공사내역에 중복반영되어 불필요한 법정경비가 과다

계상 되지 않도록 확인

⦁폐기물 상차와 처리․운반의 적용물량 일치 / 단위 ton으로 통일

* 폐기물 종류에 따라 보정계수를 통해 ㎥단위로 수정한 사항은 근거가 불명확

사례3) 폐기물 상차, 운반 및 처리물량 불일치

▶ 사업명
⦁국방부 신원확인센터 시설공사

▶ 오류내용  

    1) 완제품 항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하여 계상(신발장, 소화기, 확성기 등)

2) 내역서 내 ESS설비공사(1식), 콘크리트 블록 외벽 설치(1식) 등 하나의 공종을 견적

처리하여 내역에 반영

▶ 요구사항  
⦁주로 사용되는 완제품 항목은 완제품으로 분리하여 내역서에 반영

⦁표준품셈에 의한 적절한 일위대가를 산정하여 내역서에 반영
※ 하나의 공종을 견적처리하였을 때 해당 구조물을 완성하는데 원 도급업체가 견적처리한 업체와

연관이 없는 공사라면 본 공사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견적서에는 업체가 취하는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미포함되있다는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완제품성 성격으로 분류

사례4) 완제품 항목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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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00사령부 장례식장 신축 전기공사

▶ 오류내용  

1) cctv설비 주자재, 빌딩안내설비 주자재 등으로 1식(set) 설계하여 근거 부족

▶ 요구사항  
⦁1식으로 재료비, 노무비 구성 시 근거가 부족하며 차후 설계변경 시 자재 및

노무에 대한 단가 근거 확인 불가하므로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로 구성하여

내역서에 반영요망

사례5) 1식으로 처리하는 등 자재 단가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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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00부대 노무 철탑 교체공사 (00관리실 / ’18.04)

▶ 오류내용  

    1) 부대 자체설계한 시설공사의 일위대가 수량을 임의로 수정하여 적정원가산정에

오류발생, 원가계산 지연

ex) 일위대가(자립식 철탑 건립 5m)

구 분
수량(인)

근거
의뢰내용 검토결과

노무비

통신외선공 5.5 6.5
‘18 정보통신

표준품셈
무선안테나공 5.5 6.5

보통인부 4 5

가) ’18년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오류
나) 일위대가 수정사유에 대한 설계감독관 의견 회신

▶ 요구사항
⦁「조달청 시설공사 적정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 조달청 건축설비과-3684(’18.6.26.), 국.재정회계담당관-4643(’18.7.3.)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공사비 반영을 통한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관련
지침 준수

사례6) 품셈 수량 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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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류 유 형 별 사 례
[ 신 규 공 사 ( 기 타 공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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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사(기타공사) 주요 오류사항 분석

  

▶ 요구사항

    1)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 기타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   

  발주해야 하지만 일부 소규모 공사에 대해 분리하지 않는 사례 발생

▶ 관련 근거

전기공사업법(’14. 8. 7.)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17. 7.26.)

   제25조(도급의 분리)

   ①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17. 7.26.)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의무분리발주 대상은 아니나, 소방시설업 면허등록자에 의한 공사 추진

공고명 기타공사 분리발주 미준수 내역

00부대 아파트 보수 전기공사 통신단자함 설치공사

00부대 울타리 보강 전기공사 통신케이블 및 CCTV 공사

1. 기타공사 발주 시 발주부대 설계담당자의 분리발주 의무 미준수

- 52 -

▶ 요구사항

       1) 각급부대 자체계약 및 중앙계약 의뢰 시 개정사항이 반영된 사회  

   보험료 적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장 및 변경된 제비율 준수

       ※ 제비율 관련 각종 변경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 수시 게시

▶ 관련 근거

   ◦ 계약예규(’16.12.30.) 예정가격작성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18. 8. 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호(’18.12.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4조(’18.12.24.)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38호(’13.11.26.)

구분 개정 전(~에서) 개정 후(~으로) 시행일
(입찰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료 3.12% 3.23%

’19. 1. 1.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7.38% 8.51%

산재보험료 4.05% 3.75%

2. ’19년 전반기 군 시설공사 공사원가 제비율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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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사항

     1) 견적단가 적용 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 경비성 항목’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적용

      ＊견적서 하단 비고란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경비성 항목 포함 여부’ 작성

     2) 견적단가 적용 시, 부가세가 미포함된 금액으로 적용

     3) 견적단가 적용 시, 복수견적 및 견적단가 근거자료 필히 제출

      ＊1식 단가로 작성된 견적금액이 아닌, 일위대가를 포함한 공사원가 내역  

   작성 필요(‘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분하여 작성 후 반영바람)

▶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영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3. 견적단가를 사용하여 원가산정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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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사항

     1) 상차비와 운반비를 ‘중간처리’대상과 ‘매립지반입’대상으로 구분해야   

    하나, ‘매립지반입’으로 일괄 적용하여 용역비 예산낭비 발생 가능

     2) 해당 용역 의뢰 시, 현장(진입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반수단을 15톤 덤프  

   또는 16톤 암롤트럭으로 일괄 적용하여 용역비 과다계상 우려

     3) 폐기물처리 대상의 구분 철저(중간처리 / 매립지반입)

        

    운반단가

구분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16톤 암롤
(매립지반입)

24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24톤 암롤
(매립지반입)

상차비 2,016원/톤 3,330원/톤 2,016원/톤 3,330원/톤

운반비 13,210원/톤 49,166원/톤 11,562원/톤 40,693원/톤

계 15,226원/톤 52,496원/톤 13,578원/톤 44,023원/톤

       ＊예) 운행거리30km/중량기준(1ton) 기준

       ＊매립지반입수수료 반영여부 확인 필요

     4) 현장(진입로 등)을 고려한 적정 운반비단가 적용 필요

       ＊예) 15톤 덤프/16톤 암롤트럭 일괄적용 → 24톤 덤프/암롤트럭 단가  

    적용 시 예산절감 가능

▶ 관련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 단가(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공표)

   ◦ 건설폐기물처리 개념 / 절차

중간처리대상폐기물 매립지대상폐기물

⇒ ⇒ ⇒

4.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중앙계약 의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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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1) 중앙계약 의뢰 관련 첨부서류 누락 → 의뢰 시 준수 요망     

        ⦁XML 제출 시, 내역서와의 금액 일치여부 확인 및 C3R 오류 필히 검증

        ⦁견적서 제출 시, 복수견적 및 견적단가 근거자료 필히 제출

     2) 공사원가 산정 시, 관련 노임단가 미준수 ⇨ 해당시기 노임단가 적용

        ⦁「‘19년 상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는 團 홈페이지에 게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etis.or.kr)에 게시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 단위 계약건별 적용

        ＊패키지 사업의 경우, 본공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이라고 하여  

      패키지 내의 기타공사에 일괄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 단위 계약건별 적용

     4)「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기준 미준수 ⇨ 의무사항이므로  

   준수 요망

        ＊예정가격 40억원 이상 공사내역 중, 직접구매 대상품목 4천만원 이상  

      품목 의무적 분리발주

        ＊분리발주 기준에 미해당 사업도 재무관 판단 하에 직접구매 활용 가능

▶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직접자재 구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16.12.30.)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9조(중앙계약 의뢰)

   ◦ 공사원가관리과-3647(’17.11.10.) 중앙계약(시설공사) 원가검토 의뢰 시 

유의 및 협조사항

5. 중앙계약(시설공사 및 용역) 의뢰 시 주요 오류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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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조사항 

    1) 건설공사(전문ㆍ기타공사 포함)발주 시 분리발주 기준 적용

       ＊본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의뢰 시, 설계분석 및 금액 변경으로 인한  

     내역서 재작성 등 계약추진 일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 공사에 쓰이는 자재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시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관급자재로 제공

     2) 기준 미해당 사업(예정가격 40억원 미만이거나, 직접구매 대상품목  

    4천만원 미만)도 발주부대 판단 하에「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분리발주 가능

▶ 관련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이하 ①항 생략)

         ＊「공사 예정가격」이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국계법 시행령 2조 및 8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고나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가.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6.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한 기준 안내

http://www.et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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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사항   

   1) 완제품(단순구매품)을 직접재료비에 포함하여 산출함으로 예산   

과대계상 등 원가산정 업무 간 개선될 필요성 대두

   2) 완제품은 별도 비목으로 계상하여 이윤, 일반관리비 등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3) 적정 예산 산정 및 원가계산 신뢰성 향상(근로자 권익 보장 및   

업체 부당이득 방지)

   4) 정부시책 및 관련법령 적극 준수(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완제품 구분 방법

   1)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지 않고 독립성ㆍ가분성이 확보

되는 품목

   2) 공사 표준품셈(적산정보 포함) 적용이 불가한 품목(공사가 아닌 단순

설치 품목)

7. 완제품(단순구매품)을 직접재료비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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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민원사례  

     1)「건설기술진흥법」제63조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91조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2) 일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킨다는 민원이 제기

     3) 발주기관에서는 자체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사비에 계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주의사항

   1) 국토교통부 민원사례에 의하면 모든 공사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2)「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08호」를 근거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일반 ‘안전관리비’와 혼동 가능

구분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08호

⦁대상공사 :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자재비) 4천만원 이상

⦁적용기준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적용

  ① {재료비(관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완제품} * 요율

  ②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1.2

안전관리비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등

⦁대상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강조사항) 참조

⦁적용기준 : 요율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 적용(ex. 운반비,   

    폐기물처리비)

   3)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시 반영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공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및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각 부대(서)에서 사용하는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內 기존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정하여 표기 요망

8.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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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류 유 형 별 사 례
( 설 계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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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분야 주요 오류사항 분석

제1절 설계변경 의의
1. 총론

가. 의의

1) 설계변경이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ㆍ누락 또는 현장상

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새로운 공법사용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사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없을 때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을 말한다.

□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설계서의 범위

1)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

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2) 설계도면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

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3) 현장설명서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

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

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반드시 현장설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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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종별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그 품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하는 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로서, 시행령 제14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

령 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03조 제1항과 제105조 제

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까

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며 설계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

□ 설계서의 종류

▶ 공사시방서ㆍ설계도면ㆍ현장설명서ㆍ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문서는 계약서ㆍ설계서ㆍ유의서ㆍ공사계약일반조건ㆍ공사계약특수조

건ㆍ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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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형공사 등의 계약금액조정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계약금액 증액불가 및 감액만 인정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을 설계변경 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

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이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일반 공사와 달리, 설계ㆍ시공 일

괄입찰 등은 설계에 대한 책임이 업체에 있으므로 설계서의 오류사항을 보완하는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물량의 감

소 등으로 인한 공사금액 감액은 인정하고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3절 설계변경 사유

1. 의의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새로운기술·공법사용으로공사비의절감및시공기간의단축등의 효과가현저할경우

4.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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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등에 따른 설계변경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예시) 방수공사와 관련 구체적인 방법 미 명시

▶ 방수공사와 관련 설계서에 구체적인 방수시공방법 및 투입자재(예 : 모르타르 방수,

에폭시 방수, 시트방수 등) 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터파기에 있어

시공방법인 기계터파기 또는 인력터파기 중 어떤 방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가 설계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 설계서의 기초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를 검토하거나 설계자

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여 시공

나.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시) 소변기 가림막 미설치 오류

▶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통해 남성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

※관계법령 개정으로 2018.01.01.부터 소변기 가림막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3의 2)]

소변기가림막 설치

다.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시) 화장실 인조대리석 세면대판 누락

▶ 화장실 세면대 주변 인조대리석판이 누락되어 추가 반영

▶ 화장실 세면대는 기계내역에 표기하고, 주변 인조대리석판은 공사 성격상
“건축공사분”에 통상 표기

※ 화장실의 각종 악세사리 건축, 기계 공사 내역에 누락․중복 확인

(인조대리석판 누락으로 도급공사 4백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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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

※예시1) 게스트하우스 천정고 높이 변경

▶ 게스트하우스 천장내 설비공간이 부족하여 구조물과 공조덕트가 간섭되므로
천정고 등 조정 필요

- 해결방안은 층고 증가 또는 천정고 축소

※ 천정고 축소는 거실천정높이 2.3m를 충족하지 못함.

▶ 수요기관/설계자 등과 검토․협의 후 층고를 조정하여 천정고를 2.3m 확보

- 3~5층 : 층고 2.9m → 3.1m, 6~7층 : 층고 3.3m → 3.4m

→

당초 변경

(설계도서 간 불일치로 도급공사 54백만원 증가)

※예시2) 방수층 보호를 위한 옥상 신축줄눈 수량 상이

▶ 옥상 신축줄눈의 검토결과 도면(스팬당 1개소, 약8.1~7.7M)과 시방서 기준(가
로,세로 모두 3~5M)이 상이

※ 도면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에서는 (3M)로 안내 → 설계자 의견을 반영
하여 3M로 확정

▶ 옥상의 무근콘크리트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수축/팽창 반복하므로 균열에 대한

억제 및 방수층 보호를 위하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하여 도면 및 내역을
일치시킴. (설계도서 상이로 도급공사 9.4백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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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예시) 현장 지하 유류저장고 발견에 따른 철거 추가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중 설계에 미반영 된 유류저장소 및 공동구 등이 추가로

발견 (설계당시 지하 구조체와 매설물의 조사부실)

▶공동구 철거(이전)과 폐유류저장소 철거(지정폐기물 처리)등에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이 추가 소요됨

※ 유류저장소의 철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폐기물처리관계법(지정폐기물)에 의하여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신고(소방서), 및 폐유처리 검측실시, 지정폐기물 처리신고 및 처리업체 선정 등 절차 이행

(추가 철거에 따른 17백만원 추가 예산 소요)

4.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에 의한 설계변경

※예시) 불필요한 덕트공간 삭제

▶ 수직덕트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덕트공간이 불필요하여 삭제

- 덕트공간은 1층 실험실 천장속의 공조덕트를 옥상까지 연결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1층 천장속에서 수평덕트와 수직덕트가 연결되어 옥상으로

올라가므로 1층의 덕트공간은 불필요함.

- 덕트공간 삭제 시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공사비가 절감됨.

→

당초 변경

(덕트공간 삭제에 따라 약 3백만원 공사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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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예시) 화장실 출입문 변경

▶ (당초) 화장실 출입문 : “ABS 도어”로 설계

▶ (변경) 품질개선을 위한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ABS도어”를

“스테인레스 강화유리도어”로 변경

→

ABS 도어 강화유리도어

(화장실 출입문 품질개선으로 7.5백만원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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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분야 오류사례

사례1) 필수 서류 누락 및 낙찰률 임의 적용

▶ 설계변경 의뢰시 필수 서류 누락 및 신규품목에 대한 낙찰률 임의 적용

⦁단가적용 동의서 누락

⦁낙찰률(87.7471%)보다 낮게 반영된 협의율(87.09%)를 착오적용

▶ 요구사항

1) 설계변경과 관련 제반서류 및 단가의 근거자료 모두 첨부 요망

* 첨부서류 : 단가적용 동의서, 심의의결서, 실정보고서 등

2) 설계변경 의뢰 시 ”낙찰률“보다 낮은 ”협의율“이 착오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 요망

▶ 적용기준

⦁설계변경 의뢰 시 설계변경 귀책사유(발주부대 책임, 시공 업체 책임)에 맞추어

아래 표와 같이 단가 적용 요망

구 분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

감소물량

o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

* 다만, 종심제 또는 내역입찰시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예정가격단가로 적용

증가물량 o 상 동일
o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 결정함.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두 단가를 합한

금액의 50%로 함

신규품목/
신규비목

o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율

(단가는 물가정보지, 견적 등으로 산정)

공통

- 노임단가의 경우 기존에 비슷한 일위대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노임단가 적용 ---> 그 외 항목은 실정보고 시점 노임단가 적용

-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 노무비율,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함(다만,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재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계약금액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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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률 미만으로 협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근거

☞ 요약

□ 시공방법의 변경, 공사량의 증감 등

▶ 물량증감 : 계약단가 / (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 ⇨ 예정가격단가로 적용

※ 결국 낮은 단가 적용

▶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

▶ 물량감소 : 계약단가

▶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 : ①설계변경 당시단가와 ②설계변경 당시단가 * 낙찰률을

적용한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협의단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①) + (②) 〕× 1/2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
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
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
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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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신규 반영된 문화재조사용역 미 분리

▶ 시설공사(예산 목(420-03)) 설계변경에 신규비목으로 예산목이 상이한 문화재

조사용역비를 포함하여 원가계산의뢰 요청

▶ 요구사항

문화재조사용역을 시설공사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근거 확인결과

시설공사 금액 예산(420-03)항목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면허를 소유한 유자격

업체를 대상으로 분리발주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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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내역오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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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본분 질의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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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

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

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

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24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박물관

5.「문화재보호법 」제9조 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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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설계변경 보험료 착오 계산

▶ 보험료(건강/노인장기요양/연금) 착오 계산

⦁보험료 계산시 “기존 보험료 + 직접노무비 변화량 * 요율”로 계산하지 않고

직전계약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반영함

<단위 : 원>

구분 직전계약 설계변경 의뢰 설계변경 검토 차액(검토-의뢰)

직접 노무비 129,003,437 136,160,182 136,160,182 -

건강보험료 2,512,458 2,512,458 2,634,126 +121,665

장기요양보험료 164,565 164,565 172,535 +7,970

연금보험료 3,680,013 3,680,013 3,858,216 +178,203

▶ 요구사항

최초 원가계산의뢰 시 계산 원칙에 근거하여 보험료 계상 요망

▶ 적용기준

* 근거 : 회계제도과-264 (2008.4.25.) 유권해석

* 계산원칙 : 기존 도급금액 + 직접노무비(할증 포함)의 증가분에

대해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금액을 산정

○ 유권해석사례 및 관련근거

☞유권해석

□ 설계변경에 따른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 추가계상 방법

(회계제도과-264,2008.4.25.)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예규 “정

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설

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체결시 계상한 국

민건강보험료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노무비 증감분에 한하

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할 것임.

- 74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ㆍ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 정부ㆍ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

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 정부ㆍ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 2호 및 3호 : (입찰공고시 안내 등)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

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 건강ㆍ연금ㆍ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보험료 적용방법

1) 건강ㆍ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보험요율 적용방법

∙직전계약 보험료 + (직접노무비 차액)※ × 율

※ 직접노무비 차액 : 설계변경 후 직접노무비 – 설계변경 전 직접노무비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의 보험요율 적용방법

∙개정전 : 설계변경후 직접노무비 × 율

∙개정후 : 직전계약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차액)※ × 율

※ 직접노무비 차액 : 설계변경 후 직접노무비 – 설계변경 전 직접노무비

* ’19. 1. 1.이후 입찰공고 된 시설공사 설계변경 의뢰건 부터 적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보험요율 적용방법

∙개정전 : 설계변경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율

∙개정후 : 설계변경전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전 안전관리비 × 대상액 증감비율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전 대상액] × 100%

* ’19. 1. 1.이후 입찰공고 된 시설공사 설계변경 의뢰건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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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 전환 시 중기청 협의 필요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 시 협의필요
⦁최초 레미콘이 관급자재로 계약되었으나, 현장여건 제한으로(산간지역) 도급자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

▶ 요구사항
관급자재 품목을 사급자재로 구입시 중소기업청장의 협약서 필요

▶ 적용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6항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의 변경에 따라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경우로써

지방중소기업정장과 협의한 경우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 가능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22조의2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

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가.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마.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

었던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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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할증에 대한 수식 미 연결 및 임의 숫자 입력

▶ 노임할증금액이 수식 연결 없이 임의 숫자로 입력되어 공사비 과다계상

⦁할증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나 누락

⦁할증부분이 링크연결이 되지 않아서 직접노무비가 감소함에도 노임할증비가

변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함

▶ 요구사항

1) 할증 내역을 본공사 내역(할증시트)에 포함시켜서 계약 의뢰 요망

→ 할증 부분이 수기입력이 아닌 링크연결 요망

수기 입력 (오류) 링크 연결 (정상)

2) 직접노무비 전체금액에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할증이 필요한 일위대가에

만 적용하여 계약 의뢰 요망

→ 모든 일위대가가 아닌 할증이 필요한 일위대가에만 적용하여

직접노무비 계에 합산되도록 내역구성 요망

사례6) 물량증가 자재에 신규 단가 적용

▶ 일위대가 중 일부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 없는 자재에 대한 단가 착오적용사례

⦁기존 세면대 보강대 설치에 반영된 자재로는 녹 발생 방지를할 수 없어

‘스테인레스’ 자재로 변경한 경우임 (협의율 적용)

⦁일위대가 내 변동이 없는 ‘세면대’는 계약단가가 아닌 설계단가에

낙찰률(75.7797%)을 적용하여 단가 상승함(+23,996원/EA)

▶ 요구사항

설계변경 의뢰 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시키기

보다는 계약단가 적용바람

▶ 적용기준

*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계약금액 조정기준

○ 추진경과

● 내역오류 통보 및 보완
 의뢰 내역서(일위대가표)

수정내역서(일위대가표)

 원가계산조서 결과통보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사례7) 대관협의비를 시설공사비에 포함한 경우

▶ 시설공사(예산 목(420-03)) 설계변경에 직접공사비가 아닌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의뢰 요청

⦁전기용량 증대에 따라 발생한 대관협의비(한전인입비)를 공사비에

포함시켜 의뢰함

▶ 요구사항

⦁시설공사 금액 예산(420-03)이 아닌 비용(대관협의비 등)은 예산 세목이

다르므로 시설공사 설계변경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요망

● 내역 오류 보완
 - 오류 보완요청 공문

- 원가계산 결과통보 (대관협의비 항목 삭제)



사례8) 신규비목의 일위대가 및 단가 근거 누락

▶ 신규비목에 대한 일위대가 및 단가에 대한 근거 누락

1) 신규비목 금액이 수기입력으로 공종별 내역서에 존재

ex) 전력배전 변압기(주상용) 품목 : 4,651,381 단가 수기입력

2) 신규 일위대가 근거없이 수기입력으로 적용

ex) 배전주 TYPE "A3"형 일위대가 : 수기입력 (군 일위대가 적용)

▶ 요구사항

⦁최초 의뢰 시 신규비목에 “원가계산서 → 공종별집계표 → 공종별내역서

→ 일위대가 → 단가대비표” 순서로 링크 연결 요망

⦁군 일위대가 적용 항목도 물가조사 필요

사례9)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착오 적용

▶ 일반관리비 / 이윤 상수입력 및 적용률 오류

⦁총괄계산서의 적용이율 오류 및 임의숫자 입력

⦁이윤 요율 입력 오류 : 9.9986% -->9.986%

▶ 요구사항

⦁총괄계산서 적용이율 확인 및 수식 사용시 재확인

⦁공사금액 조정을 위한 임의숫자 입력 제외

▶ 적용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원가검토 의뢰시

 

 -● 내역 오류 보완
 - 검토 내역서



사례10) 신규 및 증가 외자재에 임의 환율 적용

▶ 외자재에 대한 신규 혹은 증가 외자재 품목에 임의 환율 적용

⦁신규품목에 임의의 환율 적용 (실정보고시점 : ’18. 10월)

ex) panel board : 적용환율 1,131원 / 9월 환율 : 1,120.60원)

▶ 요구사항

⦁설계변경 실정보고 시점별 전월 평균환율 적용

ex)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홈페이지 참조

● 내역 오류 통보
- 내역서

● 내역 오류 보완
 -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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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사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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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류 유 형 별 사 례
( 설 계 ( 기 타 ) 용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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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기타용역 주요 오류사항 분석

   

▶ 오류내용

⦁ 산출내역서 설계비가 예산한도로 인해 100%금액 아닌 절감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나, 절감사유서를 미첨부한 사례임

▶ 요구사항

1) 예산부족에 따라 용역비를 절감할 경우 절감사유서를 계약의뢰시 첨부바람

※ 산출내역서와 절감사유서에 명시된 반영율 소숫점 자릿수 일치확인

사례 1) 설계용역 관련서류 누락

  

               

   

▶ 오류내용

⦁ 원가계산 의뢰시 제출된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내용이 불일치하여 수정된 ‘과업내용서’를 보완 받은 사례임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소음, 진동(주/야간 1회) 소음/진동 1회

▶ 요구사항

1) 계약의뢰 전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 일치여부 확인으로

불필요한 행정소요기간 방지

사례 2)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 내 과업내용 불일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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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1) 산출내역서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용역기간이 상이하여 발주부대 담당자

유선확인 후 산출내역서 기간을 수정함

2) 용역기간 수정으로 인해 투입인원이 변동되어 용역비도 감소함

▶

▶ 요구사항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된 용역기간에 맞게 산출내역서 작성요망

▶ 적용기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제2017-414호)

사례 3)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 내 과업내용 불일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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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 지반조사 표준품셈과 비교한 결과 의뢰한 일부 일위대가에서 노임이 제외되어

해당 일위대가를 수정하여 노무비 합계를 재계산한 사례임

⦁ 추가된 노임으로 일위대가 노임합계금액 변동됨(증액)

▶ 요구사항

1) 표준품셈을 준용하여야하며, 합계에서 누락되는 단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분문-8장. 지반조사)

사례 4) 표준품셈 및 대가기준 착오적용①

▶ 오류내용

⦁ 한국석면환경협회 단가 및 산출수식 등을 적용해야하나 착오 적용한 사례임

▶ 요구사항

1) 한국석면환경협회에 고시된 단가 및 산출수식 적용

▶ 적용기준

* 한국석면환경협회 석면 사전조사 원가계산서 자료 참조

사례 5) 표준품셈 및 대가기준 착오적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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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 지형현황측량 소요인력량 산출시 품셈에 맞는 기준인원수를 적용해야 하나

임의로 인원을 조정한 사례임

▶ 요구사항

1) 소요인력량 기준인원수를 임의의 수가 아닌 표준품셈 기준인원으로 산출바람

▶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문-9장.)

사례 6) 표준품셈 및 대가기준 착오적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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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1) 산지/농지협의비 직접인건비 산출에 반영되는 보정계수 산정방법이 있으나
산출기준을 착오 적용한 사례

▶ 요구사항

⦁계획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 10만㎡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산정함
따라서 계획면적이 10만㎡ 미만일 경우 보정계수는 0.447 미만은 불가함

▶

▶ 적용기준

* 2015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11장 2절(농지전용)/3절(산지전용)

사례 7) 표준품셈 및 대가기준 착오적용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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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1) 직접인건비(소요인력*기술자별 할증율) 산출시 ‘기술자별 할증율’ 착오 적용

2) 직접인건비 소요인력 중 일부내용 반영되지 않아 발주부대 담당자 유선 확인함

▶ 요구사항

⦁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 소규모환경, 환경, 사후환경)의 직접인건비 산출시

대가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소요인력과 기술자별 할증율을 확인한 후 산출바람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산출내역서 또는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바람

▶ 적용기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23호) 제4조(직접인건비)

사례 8) 표준품셈 및 대가기준 착오적용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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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1) 용역비 구성이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산출되어야하나,

직접경비 금액산출이 누락되거나 비율이 착오 적용되어 적정 원가산정오류

▶ 요구사항

⦁문화재 육상지표조사는 관련 대가기준에 의거 직접경비(40~80%),

제경비(100~110%), 학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30%를 적용해야함

▶ 적용기준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 5조∼7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대상금액 : 직접인건비)
제경비 학술료

등급별 기준인원수 

× 보정계수(면적/난이도) 

육상지표 40~80%

직접인건비의 

100 ~ 11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30%

수중지표 100~150%

표본 210~250%

시굴 190~230%

발굴(정밀) 220~240%

사례 9) 표준품셈 및 대가기준 착오적용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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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1) 정밀안전진단 과업 중 ‘내진성능평가’를 선택이 아닌 기본과업에 포함하여

직접인건비 인원수가 과다 산출하는 오류가 발생함

2) 일부 선택과업을 반영하지 않아 국토교통부 지침 확인 후 보완함

▼

▶ 요구사항

⦁기본과업(정밀안전진단)수행 직접인건비 판단 시, 관련기준에 의거한

직접인건비 인원(내/외업) 산출,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적용범위 내 요율 적용

* 선택과업에는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안정성평가/ 보수 및 보강 방법이 있음

▶ 적용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18. 1. 18.)

사례 10) 표준품셈 및 대가기준 착오적용 ⑦



- 95 -

▶ 오류내용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가준’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산출한 설계용역이나,

손배료 산출 시에는 ‘건축사공제조합’ 손배료 요율로 착오 적용한 사례임

▶ 요구사항

1) 손해배상보험료 산출 시 설계비 산출 대가기준에 맞게 적용

▶ 적용기준

* 설계 / 건설사업관리부문

- 1단계 공제료 : 순용역금액 × 공제요율(건축사/엔지니어링/건축기술용역공제조합)

* 추가업무부문(지반조사, 지형현황측량 등 기타용역)

- 1단계 공제료 : 순용역금액 × 공제요율(엔지니어링공제조합)

- 2단계 공제료 : 순용역금액 × 0.16%

사례 11) 손해배상보험료 착오적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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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1)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에 할 경우 손해배상보험료 대상이 되는 용역비는

기본설계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여야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보험료를

착오 산출함

▶ 요구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 진행하는 설계비 산출시 기본설계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 손배료 대상 용역비를 산정바람

설계비 산출 손해배상보험료 대상 설계비 산출

▶ 적용기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

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사례 12) 손해배상보험료 착오적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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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1)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료 산출 시에는 투입인원 중 ‘시공 후’ 단계만

제외하여야하나, ‘시공 후’ 및 ‘공통업무’ 단계까지 제외 후 착오 산출함

▶ 요구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시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일/인수

제외하여 손배료 대상 용역비를 산정바람

 

직접인건비 인원 : 2,839.9

▶
직접인건비 인원 : 2,894.7

  총합계   -   공통업무   -   시공후단계

 (3,096.1)       (109.4)          (146.8)

총합계 - 공통업무(시공후단계) - 시공후단계

(3,096.1)         (54.6)           (146.8)

▶ 적용기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사례 13) 손해배상보험료 착오적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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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1)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비 착오적용으로 협회단가 확인 후 수정함

2) 건설폐기물 수량이 100ton이 넘어 분리발주 될 경우 본공사 상차수량과

건설폐기물용역 처리/운반수량이 불일치하여 발주부대 보완 후 재의뢰함
*임목폐기물 처리 물량 5톤 이상시 본공사에 포함 / 5톤 미만시 건설폐기물에 포함

▶ 요구사항

⦁건설폐기물 처리비와 상차/운반비는 (사)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와

한국건설자원협회에 고시된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바람

⦁최종 계약의뢰 전 본공사와 건설폐기물 용역 내 ‘폐기물 수량’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바람

사례 14) 건설폐기물용역 ①

▶ 오류내용

1) 건설폐기물 처리비를 ‘중간처리단가’를 사용하고, 상차/운반비는 매립지반입

대상폐기물에 사용되는 ‘압롤트럭(16/24ton)'을 적용

2) 중간처리 건설폐기물의 상차/운반비를 15ton 덤프트럭으로 적용

▶ 요구사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를 적용한 경우 상차/운반비는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에 적용하는 압롤트럭인 아닌 ’덤프트럭‘으로 적용바람

⦁중간처리 대상 건설폐기물의 상차/운반비 적용 시에는 협회단가를 보면

15ton과 24ton 두 종류가 있으며, 이중 24ton 단가가 낮으므로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ton 덤프트럭 단가 적용을 반영바람

사례 15) 건설폐기물용역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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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 설계용역 시 부가세가 면세되나,

부가세를 적용하여 설계용역비를 산출하여 이를 수정한 사례임

⦁ 설계용역 부가세 적용 오류 수정으로 설계비 감액됨

부가세 적용(9.08억원) ---> 부가세 미적용(8.2억원)

▶ 요구사항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 설계용역 시에는 설계비에 대해서 면세적용바람
*군숙소(BOQ,BEQ) 제외, 군관사는 포함

▶ 적용기준

* 국민주택의 공급·건설용역·리모델링 등 면제(조특령106◯4 ,◯5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

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사례 16) 국민주택규모 건축 설계용역 부가세 착오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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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류 유 형 별 사 례
( 물 가 변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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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가변동 주요 오류사항 분석

□ 정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

담을 경감시켜 줌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라 함.

□ 관련 법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4. 『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

□ 업무수행 절차

1. 기획재정부 관리 총사업비 대상 여부 확인

▶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시공단계)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 요구사항 
  사업 주관 부서는 기획재정부 관리 총사업비 대상 여부 확인 후 기획재정부 관리 총사업비 대상일 경우 

반드시 국군재정관리단이 아닌 조달청을 통해 물가변동 검토 의뢰할 것

▶ 주의사항
  1. 원칙적으로 완공연도에는 자율조정(물가변동)이 허용되지 않음.(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8조 제2항)
  2. 자율조정(물가변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3조 제2항)
  3. 조달청 물가변동 의뢰 시 금액별 수수료 발생

  기획재정부 관리 총사업비 대상 사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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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검토요청서 작성 화면

  

  ※ 이동경로

     
① 공사 → ②

총사업비

검토요청서
→ ③

물가변동

검토요청
→ ④

요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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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검토 조달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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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가변동 업무 절차 흐름도

   

수행 업무 필수 서류

시공사 ▶ 발주기관에 신청
 1. 물가변동 신청 공문
 2. 물가변동 보고서(엑셀 파일 필수)
 3. 기타 물가변동을 증명하는 자료 등 

⇩

감독관 부대

▶ 시공사 제출 서류 검토
   - 필수 정보 확인
   - 공정률 반드시 확인
▶ 시공사가 제출한 공문 접수
▶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
   작성하여 재무관 부대에 제출

1. 시공사 제출 서류
   - 물가변동 신청 공문에 반드시 접수일 표기
2.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 일부
   - 감독관 확인 부분 작성하여 재무관에게 송부

⇩
재무관 부대

▶ 감독관 부대 제출 서류 검토
▶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 작성 
   완료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

1. 시공사 제출 서류
2.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 완성
   - 재무관 확인 부분 작성하여 양식 작성 완료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과
▶ 재무관 부대 제출 서류 검토
▶ 공사원가관리과에 검토 의뢰

1. 시공사 제출 서류
2.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

⇩
국군재정관리단
공사원가관리과

▶ 물가변동 검토 및 결과 통보
1. 물가변동 검토 결과 공문
2. 물가변동 원가계산 조사서
3. 지수조정률 산출표

※ 주의사항

1. 감독관 및 재무관 부대는 공사원가관리과로의 단순 서류 전달이 아닌 검토를 수행할 것

2. 필수서류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완하여 다음 단계로 전달할 것

3. 재무관부대에서는 감독관 부대에 모든 검토를 일임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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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관 부대 검토 수행 방법

▶ 필수정보 확인
  1. 조정기준일 충족 여부 확인
    • 조정기준일 : 계약체결(2차 이후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은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어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 이 동시에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2. 공정률 확인
    • 물가변동 보고서 별지서식 제1호(종합의견서)의 예정 공정률과 실행공정률을 확인
    • 조정기준일 이전에 인정된 가장 최신 예정공정표를 사용하여 예정공정률을 산출했는지 확인
      - 현재 시점의 예정공정표가 아님에 주의!
    • 조정기준일 당시 실행공정 보고와 비교하여 공정률이 일치하는지 확인
      - 세부 공종별로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주의사항
  1. 필수정보가 명백히 잘못되었을 경우 접수하지 말고, 반려의 의사 표시를 바로 할 것
  2. 필수정보가 일부 미비할 경우 접수하되, 보완을 요청할 것

  시공사 제출 서류 검토

  ◦ 더 알아보기 : 반려와 보완의 차이점

     ① 반려 : 물가변동 접수 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지수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히 

틀려 물가변동 서류를 접수할 수 없어 반려 조치한 경우를 의미함.

     ② 보완 : 물가변동 접수 시 일부 비목 및 일부항목이 틀려 보완 요청하는 것

을 의미함.

        

<물가변동 신청일의 산정>

▶ 반려할 경우 : 물가변동 신청일은 보완하여 재접수하는 경우로 재접수일
을 신청일로 인정함

▶ 보완할 경우 : 물가변동 신청일은 최초 접수한 날짜를 신청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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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별지서식 제1호] 공사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검토요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

 1. 일반 현황

수요기관 공사명

계약방법 계약자 낙찰율                   %
기술부서 담당자 전화 : FAX : 

계약현황

총공사 계약현황 시공중인 공사 계약현황

계약일 계약 금액 원 계약일 계약 금액 원

착공일 준공예정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물가변동
조정현황

조정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조정방법

조정기준일

조정률 % % % % %
조정금액 원 원 원 원 원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현황

물가변동
조정률(A)           % 물가변동

경과기간 일

계약체결일(기준시점) :      년 월 일

입 찰 일(기준시점) :      년 월 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년 월 일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B)                      원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의 공정률

예정 공정률 %
실행 공정률 %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D)(B-C = D)                 원

선금 공제금액 [F] (D×A×E = F) 원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G](A×D = G) 원

경유세 공제금액 [H] 원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G - F - H) 원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서류

번호 첨부 서류명 부수 비고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역 총괄표(프로그램 데이터 포함) 별지서식1-1 참조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프로그램 데이터 포함) 별지서식1-2 ~ 1-11 참조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 및 필수제출 자료 별지서식 1-12, 13 

참조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종합의견

    1. 위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자료의 프로그램 내용은 입찰당시(직전 물가변동조정 당시)의 물
가변동 기초자료의 내용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으며, 물가변동자료의 오류ㆍ변조ㆍ위조ㆍ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
되는 모든 문제는 00청(공사)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와 회계예규에 따라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률을 검토한바 0%이상 상승(하락)하였으며,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도 00일 이상 경과한 것을 확
인하고 귀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주) 1. 물가변동 조정 대상공사가 2건 이상인 경우 그 내용을 별지에 작성하고 합계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2. 물가변동 대상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은 총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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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정보 확인 시 특이사항 없을 경우 시공사 제출 공문을 접수하고, 접수 일자를 명확하게 표시
  1. 접수 일자가 중요한 이유
    •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을 조정신청일이라고 하며, 이는 기성 공제의 기준일

이 됨.
    • 조정신청일 : 계약체결 후 기간요건(90일) 및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요건(3%)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하여 발주처가 접수한 날을 말한다.

▶ 주의사항
  1. 반드시 접수일자를 표기할 것!
  2. 물가변동 검토 의뢰 시 반드시 접수 완료한 시공사 제출 공문을 첨부할 것!
  3. 기성 공제의 기준일은 조정기준일이 아닌 조정신청일!!!

  시공사 제출 공문 접수

  

  ◦ 예시 : 시공사 제출 공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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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중 감독관 부분 작성
  1. 현재 별지 제12호 서식에 대한 개정소요가 제출된 상태이며, 공문을 통해 전군에 새로운 양식 배포
    • 관련근거 : 공사원가관리과-2495(’18. 8. 9.) 국고금 과오지급 (예방) 사례 공지 및 물가변동 업무 개선계획 통보 

공사원가관리과-3652(’18.11.16.)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개정소요 보고
    • 개정 이유 : 예정 및 실행 공정률을 명시하고, 선금/기성금 지급일자와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급대체분을 명시하도록 

추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국고금 착오지급 방지 및 감독관과 재무관부대의 작성 책임 명확화
  2. 재정관리단 홈페이지 → 재정지식샘 → 공사/물자원가 분야에도 신양식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 주의사항
  1. 구양식이 아닌 신양식으로 작성할 것!
  2.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률을 기록할 것!(물가변동 의뢰 당시의 공정률이 아님)
  3. 지급일의 경우 재무관 부대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작성시키게 하지 말 것

  선급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감독관 부분) 작성

  ◦ 예시 :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별지 제12호 서식) 수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제12호서식〉 선금및기성대가지급현황

구분 신청일자 신청금액 지급액 지급구분 금액 비고

선금

기성대가

년 월 일

확인관 직책 계급 성명 (인)

〈별지제12호서식〉 선금및기성대가지급현황

구분 (업체제출)
보고서 감독관 재무관

계약금액

공정률
예정공정률

실행공정률

구분 신청일자 지급일자 신청액 지급액 선금대체분 비고

선금
(재무관)

기성대가
(재무관)

년 월 일

감독관 직책 계급 성명 (인)

재무관 직책 계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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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알아보기 :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별지 제12호 서식) 작성 방법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

구분 (업체 제출)
보고서

감독관 재무관

계약금액

공정률

예정공정률

실행공정률

구분 신청일자 지급일자 신청액 지급액 선금대체분 비고

선금
(재무관)

기성대가
(재무관)

                                                         년    월    일

감독관         직책            계급           성명         (인)

재무관         직책            계급           성명         (인)

Q. 물가변동 적용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설계변경 금액 조정기준일 설계변경일 물가변동 의뢰일
1,000,000,000원 1,100,000,000원 2019. 1. 1. 2019. 1.10. 2019. 2.10

시공사 제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기입

조정기준일 이전
가장 최신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률을 기입

(물가변동 검토 의뢰 
시점의 공정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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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 오류사례

  

▶ 오류내용  

  ⦁ 수정된 예정공정표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지 아니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산출
  ⦁ 승인 받지 않은 예정공정표에 외자재 금액이 20억원 과대 계상  

▶ 수정사항  
  ⦁ 승인된 예정공정표로 수정한 결과 과다 계상된 20억원의 외자재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반영
      → 최종 절감액 : 약 7천만원 

▶ 요구사항  
  ⦁ 예정공정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한 뒤 반드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사례1) 승인받지 않은 예정공정표 사용

  

▶ 오류내용  

  ⦁ 보고서상에 선금 공제부분은 있으나, 선금 및 기성내역서 누락으로 선금 일자와 선금 
금액 확인애로 등으로 오적용 및 원가검토 지연

▶ 과오지급 예방 사례                                                  (단위 : 천원)

  

구분 건  명 선금 및 기성금액 과오지급액
의뢰금액 확인금액 차액

유형1 00간부숙소 신축 시설공사 등 3건 891,000 3,102,885 2,211,885 60,764
유형2 00사업 시설공사 등 2건 0 3,464,500 3,464,500 18,972
유형3 00부대 재포장공사 등 2건 0 1,817,125 1,817,125 26,972

계 891,000 8,384,510 7,493,510 106,708
  

   유형1 : ‘보고서’ 와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 선금 지급액이 다른 경우
   유형2 : 기준 시점에 맞지 않는 ‘선금 및 기성 내역서 지급현황’ 작성
   유형3 : 기성금 지금 현황 작성 시 선금 및 공제 금액을 미작성

▶ 요구사항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 현황과 시공업체가 물가변동 신청 이전 지급한 

기성내역 첨부해야 함

사례2)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현황 작성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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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내용  

  ⦁ 물가변동 지수 조정률 산출시 예정공정률, 실행공정률, 빠른공정률을 산정한 후 가장 
빠른공정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시키나, 공정표 확인 누락 및 시공업체의 인위적인 
공정률 수정으로 물가변동(ESC) 증액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 

▶ 수정사항  
  ⦁ 수정 전 : 빠른 공정률 64.38% (적용 제외금액 10,181,031,919원)
     수정 후 : 빠른 공정률 66.34% (적용 제외금액 10,490,035,994원)

▶ 요구사항  
  ⦁ 공사감독관은 조정기준일 기준 월간공정보고 또는 작업일보를 확인하여 수정계약 

의뢰시 공정률을 표기하고 보고서상의 공정률이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사례3) 공정률 오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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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의 및 질 의 응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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